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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변경(안)

Ⅰ. 변경이유

□ 기본재산 목록에 2023년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

정관에 기본재산(출연금) 목록 기재 의무화

Ⅱ. 주요내용 

1 기본재산 목록 개정 (별지)

□ 재단 기본재산 목록 ‘별지’ 개정

○ 회계법인 감사 및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‘2023년 결산재무제표’ 상 

기본재산 목록 기재

※‘재무상태표’주석14(기본재산)

·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의 서울특별시 출연금과 재단 설립 후 서울특별시

및 국내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⋅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정관)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

여야 한다. 다만,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

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


<별지> 기본재산 목록

[사업자보증]
(단위 : 천원)

구분 출연기관 금액(2023.12.31.기준)

설립시기본자산 서울특별시 50,000,000

출연금

서울특별시 558,740,466

대한민국정부 179,175,192

자치구 87,160,000

금융회사 등 876,408,239

소 계 1,701,483,897

합  계 1,751,483,897

[개인보증]
(단위 : 천원)

구분 출연기관 금액(2023.12.31.기준)

출연금

서울특별시 24,000,000

대한민국정부 8,000,000

소 계 32,000,000

합  계 32,000,000

Ⅲ. 시행일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은 날

【붙임】 정관 변경 전․후 대비표 1부. 끝.



【붙임】
정관 변경 전․후 대비표

현 행 변 경(안)

정 관

제1장 총 칙

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

제2장 임 원

제7조~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

제3장 이사회

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

제4장 업 무

제22조~제27조의3 -- (기재 생략) --

제5장 회 계

제28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

제6장 해 산

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

부 칙(1~24) -- (기재 생략) --

<신  설>

<별표1~2>  -- (기재 생략) --

정 관

(현행과 같음)

부 칙(25)

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

있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~2>  -- (현행과 같음) --



현 행 변 경(안)

<별지> 기본재산 목록

[사업자보증]
(단위 : 천원)

구 분 출연기관 금액(2022.12.31.기준)

설립시
기본자산

서울특별시 50,000,000

출연금

서울특별시 548,740,466

대한민국정부 166,273,831

자치구 75,860,000

금융회사 등 791,556,585

소 계 1,582,430,882

합  계 1,632,430,882

[개인보증]
(단위 : 천원)

구 분 출연기관 금액(2022.12.31.기준)

출연금

서울특별시 24,000,000

대한민국정부 8,000,000

소 계 32,000,000

합  계 32,000,000

<별지> 기본재산 목록

[사업자보증]
(단위 : 천원)

구 분 출연기관 금액(2023.12.31.기준)

설립시
기본자산

서울특별시 50,000,000

출연금

서울특별시 558,740,466

대한민국정부 179,175,192

자치구 87,160,000

금융회사 등 876,408,239

소 계 1,701,483,897

합  계 1,751,483,897

[개인보증]
(단위 : 천원)

구 분 출연기관 금액(2023.12.31.기준)

출연금

서울특별시 24,000,000

대한민국정부 8,000,000

소 계 32,000,000

합  계 32,000,000


